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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신 판례▐ 

 

[도산] 법원이 회생계획 인가에 관한 결정을 할 때 채권자들 사이의 

채권 변제순위에 관한 합의를 반드시 고려하여야 하는지 

 

배성진 변호사 | 이강호 변호사 

 

1. 사실관계 

 

재항고인은 중소기업 '패스트 트랙(Fast-Track) 프로그램' 공동운영 지침(이하 ‘공동운영 지침’)에 의

하여 2009년 2월 20일 회생채무자 주식회사 A(이하 ‘채무자회사’)와 신용보증약정을 체결하고 채무

자회사에 보증금액 195,000,000원의 신용보증서를 발급하여 주었고, 채무자회사는 위 신용보증에 

따라 중소기업은행으로부터 중소기업자금 300,000,000원(이하 ‘이 사건 대출원금’)을 대출받음.  공

동운영 지침 제19조 제1항 본문은 “Fast-Track 프로그램에 의한 신규자금 지원은 법정담보권 다음

으로 채권은행의 채권에 우선하여 변제권을 부여하며, 지원기업이 채권은행협의회 운영협약에 의

한 채권은행 공동관리기업을 전환된 경우에도 Fast-Track 프로그램에 의한 자율협의회에서 결정된 

내용은 계속 유지된다”고 규정하고 있음. 

 

채무자회사는 2011년 6월 27일 수원지방법원에 회생절차 개시신청을 하여 2011년 7월 28일 같은 

법원 2011회합60호로 회생절차 개시결정을 받음. 

 

채무자회사가 이 사건 대출원금에 대한 이자 지급을 연체하는 등으로 신용보증사고가 발생하자 재

항고인은 2011년 7월 28일 신용보증약정에 기초하여 중소기업은행에 대출원리금 199,416,380원을 

대위변제함으로써 채무자회사에 대하여 구상금채권(이하 ‘이 사건 구상금채권’)을 가지게 됨.  재항

고인은 2011년 9월 15일 이 사건 구상금채권 등을 회생담보권 및 회생채권으로 추후보완 신고함. 

 

http://www.jipyong.com/kor/m3_view.php?page=1&s_part=d_name&s_str=배성진&idx=131
http://www.jipyong.com/kor/m3_view.php?page=1&s_part=d_name&s_str=이강호&idx=18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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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생법원은 2012년 9월 17일 회생계획 인가결정(이하 ‘이 사건 회생계획 인가결정’)을 함.  이 사건 

회생계획에 따르면, 채무자회사가 재항고인에게 변제하여야 할 회생담보권 액수는 52,209,697원이

고, 회생채권(이 사건 구상금채권 포함) 액수는 627,437,739원임.  이 사건 회생계획은 재항고인의 

이 사건 구상금채권을 B은행, C은행, D유동화전문 유한회사(E은행으로부터 채무자회사를 상대로 한 

채권을 양도받음)의 대여금채권과 같은 종류의 회생채권으로 취급하여 회생계획의 조건에 차등을 

두지 않음. 

 

재항고인은 2012년 9월 28일 재항고인이 B은행, C은행, D유동화전문 유한회사와의 관계에서 이 사

건 구상금채권 중 이 사건 대출원금을 한도로 하여 우선변제권을 갖는 것이므로 회생계획안에 반

드시 반영되어야 함에도 회생계획안에 이러한 사정이 전혀 반영되지 않았으므로 이 사건 회생계획

은 공정ㆍ형평의 원칙에 위배되어 위법하다는 취지로 주장하며 이 사건 회생계획 인가결정에 대하

여 즉시항고를 제기함.  항고법원은 재항고인의 즉시항고를 기각하였고, 재항고인은 대법원에 재항

고함. 

 

2. 쟁점 

 

법원이 회생계획의 인가 여부에 관한 결정을 할 때 채권자들 사이의 채권 변제순위에 관한 합의를 

반드시 고려하여야 하는지 

 

3. 판시사항 

 

채권자들 사이에 채권의 변제순위에 관한 합의가 되어 있더라도, 제1회 관계인집회의 기일 전날까

지 법원에 증명자료가 제출되지 않았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법원이 회생계획의 인가 여부에 

관한 결정을 할 때 채권자들 사이의 채권 변제 순위에 관한 합의를 반드시 고려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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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해설 

 

재항고인은 공동운영 지침에 따라 채무자회사에 신규자금 지원을 하였고, 앞서 본 공동운영 지침 

제19조 제1항 본문에 따르면 채무자회사에 투입한 신규자금은 채권은행의 채권에 우선하는 변제권

이 부여되어 있습니다.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이하 ‘채무자회생법’) 제193조 제3항 전

문은 같은 종류의 채권을 가진 채권자들 사이에 채권의 변제순위에 관한 합의가 있는 경우 이를 

반영한 회생계획안이 작성되어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기 때문에 채무자회사는 회생절차에서 B은행, 

C은행, D유동화전문 유한회사와의 관계에서 이 사건 구상금채권 중 이 사건 대출원금을 한도로 하

여 우선변제권이 있는 것으로 볼 여지가 있습니다. 

 

그런데 재항고인은 제1회 관계인집회의 기일 전날까지 채권의 변제순위에 관한 합의를 증명하는 

자료를 제출하지 않았습니다.  채무자회생법 제193조 제3항 후문은 “이 경우 채권자들은 합의를 

증명하는 자료를 제1회 관계인집회의 기일 전날까지 법원에 제출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

다.  그래서 채무자 회사가 합의를 증명하는 자료를 제1회 관계인집회의 기일 전날까지 법원에 제

출하지 않은 경우 법원이 공동운영 지침에 따른 합의를 회생계획안에 반영하지 않는 것이 앞서 본 

공정ㆍ형평성의 원칙에 반하는 것인지 문제가 됩니다. 

 

회생계획에서 회생채권자ㆍ회생담보권자ㆍ주주ㆍ지분권자의 권리의 전부 또는 일부의 변경에 관한 

사항이 절대적 기재사항으로 되어 있는데(채무자회생법 제193조 제1항 제1호), 이질적인 이해관계

인 사이에 공정ㆍ형평을 확보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게 됩니다.  여기서의 '공정ㆍ형평성'의 의

미에 관하여 대상판결은 구 회사정리법상의 법리를 인용하여 구체적으로는 채무자회생법 제217조 

제1항 이 정하는 권리의 순위를 고려하여 이종(異種)의 권리자들 사이에는 회생계획의 조건에 공정

하고 형평에 맞는 차등을 두어야 하고, 채무자회생법 제218조 제1항 이 정하는 바에 따라 동종(同

種)의 권리자들 사이에는 회생계획의 조건을 평등하게 하여야 한다는 것을 의미한다고 설시하였습

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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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무자회사는 채무자회생법 제193조 제3항 후문을 위반하여 제1회 관계인집회의 기일 전날까지 

법원에 제출하지 않았기 때문에 법원으로서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합의를 고려할 의무가 없고, 

이를 고려하지 않아도 공정ㆍ형평성의 원칙에 반한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대상판결도 이와 같

은 취지에서 채권자들 사이에 채권의 변제순위에 관한 합의가 되어 있더라도, 제1회 관계인집회의 

기일 전날까지 법원에 증명자료가 제출되지 않았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법원이 회생계획의 

인가 여부에 관한 결정을 할 때 채권자들 사이의 채권의 변제 순위에 관한 합의를 반드시 고려하

여야 하는 것은 아니라고 판단하였습니다. 

 

대상판결은 채무자회생법 제193조 제3항의 문언을 엄격하게 해석하여 회생계획의 인가 여부에 관

한 결정을 할 때 채권자들 사이의 채권의 변제 순위에 관한 합의를 반영하고자 한다면 반드시 제1

회 관계인집회의 기일 전날까지 법원에 증명자료를 제출해야 하고, 제출하지 않은 경우에는 법원

이 회생계획에 반영하지 않아도 공정ㆍ형평성의 원칙에 반하는 것이 아님을 선언하고 있습니다. 

 

5. 다운로드 : 대법원 2015. 12. 29. 자 2014마1157 결정 

http://www.jipyong.com/newsletter/56_201602/data/download/precedent12.pdf

